
주유소 근로자에서 발생한 다발성 골수종

성별 남성 나이 58세 직종 주유원 직업관련성 높음

1 개 요

근로자 OOO은 1992년 12월경 □사업장에 입사하여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
주유, 사무업무 등을 하였고 2017년 10월 23일 다발성 골수종으로 진단받았
고 입원 치료 중 2018년 4월 17일 사망하였다. 유족은 주유업무 등을 하면서 
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상기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하
였고 2018년 5월 1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
하였다.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6월 4일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.

2 작업환경

근로자는 약 25년간 주유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유, 사무업무 등을 
수행하였다. 문헌에 근거할 때 주유소 근무시 벤젠 누적노출량은 평균 2.6 
ppm·yrs(범위 0.05~7.26 ppm·yrs)로 추정하였다. 주유소 이전 근무지인 다
른 주유소에서 8년간 경리로 근무하면서 주유업무도 했었다는 증언이 있으며 
당시 주유소 상황으로 추정컨대 주유수행을 인정할 수 있다. 특히, 이 시기
(1984-1992년)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휘발유 내 벤젠 함량을 제한하기 이
전이므로 휘발유 내 벤젠함량이 더 높고 노출수준 또한 더 높았었을 것으로 
추정되며 노출량 계산은 정량적으로 계산하기 어렵지만 상당히 많았을 것으
로 추정되었다. 또한 주유특성상 피부흡수로 인한 노출도 있으며 사무실 내 
그리고 주유소 2층에 거주하면서 생활 중 노출된 것까지 감안한다면 벤젠 노
출량은 더 많았을 것이다.

3 해부학적 분류

- 림프조혈기계암

4 유해인자

- 화학적 요인

5 의학적 소견

근로자는 2017년경 요통이 악화되어 근처병원에서 시행한 MRI 및 혈액검
사에서 요추 골절과(L3 compression fracture) 함께 빈혈 및 혈소판 감소가 



확인되었다. 이후 혈액검사 이상소견에 대하여 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를 방
문하여 골수검사를 받았으며, 2017년 10월 23일 골수검사 결과에서 형질세포
가 70%로 증가하여 다발성골수종을 진단받았다. 이후 2017년 10월 26일부
터 2018년 2월 19일 까지 총 4차례 복합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였으나 관해 
획득에 실패하였고, 구제요법 시행하였으나 반응 없이 2018년 4월 17일 사망
하였다. 근로자는 고혈압 외에 다른 질병력은 없었으며, 혈액암과 관련된 가
족력도 없었다. 근로자가 담배를 피운 적은 없었으며, 술은 자주 마시지는 않
고 평소 맥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.

6 고찰 및 결론

근로자는 1992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주유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하
면서 주유업무 등을 하였고 그 이전에서 근무한 주유소에서는 1984년부터 
1992년까지 8년간 근무하였다. 다발성 골수종과 관련있는 직업환경요인으로 
X선, 감마선, 벤젠, 산화에틸렌이 제한적인 증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
근로자는 주유소에서 주유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휘발유에 함유된 벤젠에 노
출되었고 노출시기,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상당량의 벤젠노출이 있었던 것으
로 추정한다.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
하다고 판단한다. 끝.


